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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공직기강감찰 주요지적사례

 금품·향응 수수, 예산목적외 사용

   

 ○ 직무관련자가 식사비 부담 

    △△시 기초자치단체 건설과장 A등 공무원 일행은 퇴근 후 인근 식당  

    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해당부서에서 감독 중인 공사의     

    현장소장 B를 만나 합석시켰고, 동석한 B가 비용 일체를 지불함

 ○ 사적 해외여행을 하면서 여행경비를 부당 수령

    △△군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 A는 2010년 8월 공무국외여행 허가

    (글로벌 너싱 리더십 과정, 스위스 제네바 방문)를 받고도 실제로는 

스위스에 가지도 않고, 관광상품을 이용하여 영국, 스위스, 독일 등을 

사적으로 여행한 뒤, 여행경비 399만 원을 부당수령

 ○ 보조금 지원단체의 여행경비 지원

    △△군 직원 A는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단체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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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의무 위반・품위손상
 ○ 위장전입 등  

    △△구청 A과장은 2012. 5월부터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군 소재)에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하고, 민박업에 종사, 불법 증축 등으로  건축법 위반, 

부하 여직원 명의로 차명휴대폰 사용 및 요금(39만원) 전가 등 품위손상

 ○ 음주단속 시 신분을 속임

    △△시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20명은 2012. 4 ~ 2013. 1월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경찰단속 시 공무원 신분을 속여 징계처분 회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군 A는 관내 건설업체로부터 아들 결혼식 때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 수수

 ○ 직무관련자로부터 부동산 임차 

    △△시 A씨는 직무관련자인 △△건설 대표가 제공한 빌라(32평형)에 

    4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임대료(월 50만 원) 등 지급 없이 무상 거주  

 ○ 이해관계 직무회피 미신고

    △△시 A는 2010. 8월 ~ 2012. 10월 기간 중, 처제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변경인가 등의 업무(6건)를 처리하면서 직근 상급자 등에게      

이해관계인임을 밝히지 않고 업무 수행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 다단계 판매원 등록 후 영리 행위

    △△시 직원 A는 2013. 1월 ◇◇사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고     

2년간 화장품 등의 물품판매, 하위 직급 회원을 모집하는 영업행위를 

하고 회사로부터 25회에 걸쳐 182만원의 급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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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위반사항

 ○ 개인정보 무단 조회

    △△군 A는 예전에 자신과 같이 근무했던 직원인 박모 씨가 아직도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지 궁금해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박모 씨의 개인정보를 열람

 ○ 공용물 사적 사용

    △△시 직원 A는 관용 트럭을 자녀 이삿짐 운반 등에 사용하고, 관급  

    유류 60리터를 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온풍기와 본인 차량에 주유

 ○ 안전관리 업무 소홀

    △△시 에서는 2010. 4월 준공된 ◇◇기념관의 시공업체가 설계와    

    다르게 부실시공을 하였는데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 2013. 8. 22일    

    건물 치장 외벽면(21m×6m) 붕괴

 ○ 출장 중 사적 용무

    △△구 직원 A는 허위출장을 득하고 배우자를 만나 1시간 30분 가량  

    백화점 쇼핑 


